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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(신동윤 의원 대표발의)

의  안
번  호

2730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4.

발의의원 : 신동윤 의원, 
          서도원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 

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 

아래와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 

2. 주요내용

출석요구사유 일   시 출 석 대 상 자

군정업무 

전반에 대한 

질문

2025. 10. 28.(화)

10:00

▪ 군수

▪ 부군수

▪ 기획전략국장, 행정국장,  

   경제환경국장, 주민복지국장, 

   건설도시국장, 문화관광국장

▪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

3. 관련법규

❍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

❍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


